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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제도 가이드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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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 조제 항에59 2②

따라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구매자정보 제공

요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 항의 요청서에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1

제공 요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( )

를 첨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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